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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71타사려l 

71타시려1 

와 

서울고등법원 1996.7.24.자 판결 (95구27365) 

事흩헬많要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6일 정  전교조위 

원장이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국교 

직원노조(전교조)가 비합볍 단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의 등록을 거부­

한 공보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비함볍단체인 점은 명백히 인정되지 

만 정간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만약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정간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단체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를 제한함은 물론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95년 4월 전교조신문사의 이름으로 격주간지 전교조신문 등록신청을 공 

보처에 제출했다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발행하려는 것”이라 

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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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95구27365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낌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공보처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볍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변론종결: 1996. 6. 19. 
;;0;: 
T 문 : 1. 피고가 1995.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간행물등촉진청 거부 

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가 1995. 4. 28. “전교조신문샤’라는 기 

업의 이름으로 월 2회， 교육전반과 교양을 다루는 특수주간신문인 “전교조신문 .. (이 

하， 이 건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펴고가 같은 해 5. 27. 동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발행 

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융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엽은 위볍행위로 이미 헌법재판소 

에서도 판단한 만큼 동 불법단체가 사실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불의 등록은 불가하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갑제 1호증(을제4호증파 같다) .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의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볍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λF유로 삼은 것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 

간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는 당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등 

록신청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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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타사례 

실이 명백한바그렇다면 정간법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 

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건 등록신청과 같이 제출 

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혀 제출치 아니함으후써 법규상의 형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또 정간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기등록된 정기간행물 

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라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전교조’ 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을 지칭하 

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 

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동법 제48조에 위 

규정위반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타 법규에 의하여 금지 · 처별되는 제호를 

사용하는 이 건 간행물의 등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위 각 

주장사실은 이 건 처분시에 전혀 그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고 위 

에서 본 이 건 처분사유에 포함되는 사유로 볼 수도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 

하기로한다) . 

나.관계법령 

정간법 제 1조는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 · 과학 · 종교 · 교육 또 

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 논평 및 여론 등을 전 

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조 제 1항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히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의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 

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그대표자의 본적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발 

행소의 소재지 , 판형 , 사용어 ,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 

역， 일간신문 · 일반주간신문또는통선의 경우에는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시설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호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 

는 규약과 그 셜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1) 정간법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동}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보처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형성발표， 정보수접전달， 여론형성 등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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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설칠적인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게 함으루써 그의 특수한 사회 

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동법 소정의 등 

록이란 행정청에의 신고행위 또는 공증행위로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동 

사실을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이고 동법에는 규제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 등록사항 등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주무 행정관청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위하여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 

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 · 시행하 

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참조) .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눈 명칭을 사용하고 있 

는 점과 발행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은 불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교조신문’ 이고 정간법상의 

등록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등록신청서상 기재사항의 하나로 요구된 언론기업의 병칭 

에 전교조신문사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발행인 및 편집인인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선청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분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 

고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당국이 그 설립을 불법시하고 학교 교직 

원의 위 단체가 업을 단속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단체로서 존재하고 그 명칭이 ‘전 

교조’ 라는 약칭으로 널리 불려지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즉 전교조 위원장의 신분을 갖는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신청서에 제호를 ‘전교조신문’ , 언론기업의 명칭을 ‘전교조신문샤 라 

고 기재하여 등록신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실상 관련이 

되어 있어 그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이 건 간행물에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행인이 개인인 원고로 신청되어 있는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 

체륜 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함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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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사례 

가사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가 피고주장과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로 위 조합 불법단체성을 든 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의 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이 “공무원은 노동 

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 84조 및 제 78 

조 제 1항 제 1호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벨 및 정제사유플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1992. 4. 28.자 90헌바27 내지 34 , 36 내지 42 , 44 내지 46 ， 92헌바15(병합))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여기에다 노동조합법이 그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 

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 아울러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라 

는그명칭마저도사용할수없는단체임이 틀림없고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노동운 

동을 목적으로 공무원인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L모서 실재한다면 이러 

한 단체는 실정법상 그 섣럽 및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함볍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간법은 발행주체 

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 

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사회안전법이나 사회보호 

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등 제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 

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그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 

체에 관하여는 단지 그 단체가 볍언이 아닌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범위 

에 제한이 따른다거나 또는 그 대표자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 

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정간볍 제9조 제2항1 제 3항)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인척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그 단체가 어떠한 목적의 단체이고 그것이 현행법상 

합법척인 단체로 허용이 되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지 않고 있다. 정간법이 개인이 발 

행인 또는 편집인인 경우 개인 자체의 전력 등 특정한 인격척 요소의 일부를 결격사 

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단체 자체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결격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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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취지는 만약 단체의 목적，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 

로 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목척이나 성격 등 실로 막연 

한 사유를 들어 발행인인 단체를 섬사， 그에 따른 등록여부를 결정한q는 것이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료- 되어 자칫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 

할 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서 목적， 성격 등 

을 통한 단체의 심사가 선행되지 아니동}는 경우 범죄단체 기다 불법목적을 위한 단체 

가 그 불법목적을 달성 또는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 드는 경 

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는 그러한 불법목적을 공공연 

히 표방하는 단체의 겸우에는 그 등록신청시 위에서 본 바와 갇이 그 제출이 요구되 

는그단체의 정관또는규약과그설립을증명하는서류의 첨부가어렵다는점에서， 

또 그러한 목적이 정관이나 규약에 표방되어 있지 않고 은비된 단체인 경우 만약 정 

기간행물을 통하여 그 단체의 불볍목적을 달성 또는 조장하려 한다면 정간볍 제 1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에 따라 각 통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갇은 우려 

는 대부분 해소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상 또는 사후적인 통제정치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은 별론ξ로 하고 정간법상 하등의 근거 없이 막바로 단체의 목적， 성격 

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그 동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건 간행물의 발행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나아가 그것이 

불법단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해 그 발행주체 

를 오언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간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볍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 

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쪼D 국내언론관계판걸집 

1996. 7. 24. 

재판장 판사 김 경 일 

판사 신 명 중 

판사 김 창 석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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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6. 11.23.자결정 (96카합3181) 

事實*~要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1996년 11월 23일 장  

법대 교수가 자신의 학위논문이 외국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한겨레21> 1996 

년 11월 28일자 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인쇄물판매및배포금지가처 

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과 단정적인 표현을 일부 지우지 않은 채 

이 잡지를 연쇄 ·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 

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기사 가운데 표절논문으로 서 

울법대 교수가 됐다는 단정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밝혔다. 

이후 장교수는 1996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빈-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 (96서움중재304)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1996년 12월 26일자 〈한겨레21>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決定文

사 건 : 96카합3181 인쇄물판매， 배포긍지 등 가처분 

신청인: 장

셔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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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권근술 

대리인 볍무볍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임재연， 이종걸 

주 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언을 위하 

여 보증으「로 금 50 ， 000 ， 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 

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언은피신청언이 편집한주간지 ‘한겨레 21’ 제 135호증별지 

목록기재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주간지를 판매 , 배 

포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있는위 주간지에 대한점유를풀고， 신청언이 

위임하는집행관에게 그보관을명한다. 

다. 피신청언이 위 주간지 종 별지목록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 

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삭제 또는 말소 후 피신청인이 위 주간지의 인도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뜰 인도하여야 한다. 

2. 신청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혹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인격권에 기한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이 유 : 헌법상의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 

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볍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 

의 명예의 보호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두볍익이 충돌하였을때 그조정 

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으로서 충분한조사를거쳐 합리적인자료나근거에 의 

하여 내용의 진설성이 증명되거나 그 가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볍원 1988. 10. 11. 선고 85다 

카29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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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편집한 주간지 ‘한겨레 21’ 제 135호 증 

별지목록기재 부분은 신청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 

위로 교수가 되었다고 단정하면서 신청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고 있는 반면， 피신청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피 

신청이 위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하여도 

좋을 정도로 그 보도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다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중 별지목록기재 부분에 관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다(별지목록기재 부분 중에는 편집자나 기자 이외에 제3자의 펀지 및 진 

술을 인용한 부분도 있으나 비록 제3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 

다고 하여도 그 부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부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신청인은 주간지 ‘한겨레 21’ 제 135호 증 제 12면부터 저1114면까지 전체 부분에 관 

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별지목록기재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언 

론 ·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제 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은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한겨레21 제 135호증 

1996. 11. 23. 

재판장 판사 한 상 호 

판사 김 형 두 

판사 정 준 영 

목록 

1. 표지 중 『표절교수， 볍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2 제4면 차례 중 『표절로 법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3. 제5면 포커스 중 『표절로 법대’ 강단에 서다，  법대대학원에서 ‘베 

낀 논문’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법대의 강단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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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부분. 

4. 제 12면 중 

(1) 제목 『표절로 법대’ 강단에 서다，  출신 전직판사 ‘베낀 논문’ 으로 

교수 임용 ... 두학교은폐 급급』 부분. 

(2) 제목 하단 편집자 주 부분 중 “학위논문 표절의 당사자는 장 (33) 씨”라는 

부분-

(3) 본문중 “저는그논문의 상당부분이，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다른사람들이 쓴 

내용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어떻게 가， 표절한 논문을 제 

출한 사람에게 최고의 볍학 학위인 ‘S."T.D.’ 를 부여했는지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라는부분. 

(4) 본문중 “장씨의 논문과그가표절한다른논문들을비교해볼 때， 그는다른사 

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옮겼을 뿐 아니라，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표절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라는 부분. 

(5) 본문 중 “이 서한에서 그는 특히 장씨가 표절한 5명 , 

, 등)의 저자와 논문을 구체척으로 제시하고 있 

다. 실제 장씨의 논문과 그가 표절한 저자틀의 논문들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동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는 부분. 

(6) 본문 하단 사진에 대한 “표절의 증거， 대 법대 장  교수의 박사학위 논 

문(오렌지색)과， 그가 베낀 외국논문(녹색)"이라는 설명 부분. 

5. 제 13면 중 

(1) 본문 중 “특히 장씨의 논문 가운데 (43쪽)는 과  논문(509 

쪽) 중 1000으후 돼 있는 숫자를 100으로 잘못 베껴 내용이 틀린 경우도 있다”라는 
<1<1 
←「τC".

(2) 본문 상단 사진에 대한 “최고학부， 오명 뒤접어 쓰는가， 표절사건은 대 법 

대와 대 법대의 도덕성과 명예， 학문적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충격척 사건 

이다”라는설명 부분. 

6. 제 14면 중 

(1) 본문 중 “이 변호사는 ‘그 논문에 장 가 범한 여러 개의 상당히 뻔뻔스러운 

표절의 사례들이 들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 법대의 

한 교수는 ‘표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구절부터 “더 

욱이 아무리  법대쪽에서 처음에 장교수의 표절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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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임용 때 다시 학위논문을 섬사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 

은납득이 가지 않는대목이다”라는구절까지의 부분. 

(2) 본문 중 “실제 장교수의 표절에 관계된 저자 가운데， 장교수가 그 많은 부분을 

베낀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나 그의 공저자인 변호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교수와 이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 소재 

 이라는 법률회사에서 94년부터 약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한미 통상법과 관련 여러 형태의 엽무 협조를 해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그배경에 의혹이 쏠리고있다”라는구절까지의 부분. 口

핵} 

서울지방법원 1997.10.10.자 결정 (97카합2923) 

事實搬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10일 김대중 씨가 

‘검대중 X파일’ 의 저자 손  씨와 (주)인사이더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쇄물판매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이더월드 1997년 8월 20일， 9월 3일자 중 X 

파일 관련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 ‘김대중 X파일’ 의 판매 , 배포플 금지한다”고 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 수사발표는 수사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당시 수사자료를 기초로 김대중 씨가 공산당활 

동을 했고 아직 전향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단행 

본 내용과 격주간지 기사가 김대중 씨를 비방하려는데 표현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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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정된다”고 밝혔다. 

손 씨기-쓴단행본 ‘김대중 X파일’과주간지 인사이더월드는낌대중씨를용공 

인사로 묘사하였기에 김대중 씨는 이들 책과 간행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서울지법에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7카함2923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 검대중(金大中) 

고양시

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조찬형， 박찬주， 천정배， 이상수， 추미애， 신기 

남， 이기문， 유선호， 이성재， 안상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 

서울  

대표이사 손  

2 손 孫  

서울

3. 염  

서울

피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박홍규 

주 문: 1.가.피신청인주식회사인사이더월드빛피신청언손 는피신청언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더월드(INSIDE 

THE WORLD) 중. (1) 통권 제 113호(1997. 8. 20.자) 표자의 D"97. 

김대중 X파일CDI D"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JJ D"김정일， 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는 부분，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 게 

재된 『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의 기사， 7 

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 게재된 W97 , 깅대중x-파일CD 김대 

중 씨는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n는 제목하의 기사 및， (2) 통권 제 114호 

(1997. 9. 3 자)표지의 W97 , 김대중 X 파일(?)JJ라는 부분，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 게재된 D"97 , 검대중 x-파얼@ 김대중 씨 

공산당 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 !JJ 이라는 제복하의 기사， 

않x3 국내언론판겨)판결집 



71타사례 

본문 30면에서 31면까지 게재된 『김대중 x-파일 제 1탄 색Z갈논쟁 정치 

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각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펴신청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플 풀고 신청 

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위 피신청 

언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각 주간지 중 위 “가”항 기재 표지부분 및 

기사를 적당한 방볍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말소한 후 위 각 

주간지의 보관윤 품고 이를 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피 

신청인듬은 위 “개’항 기재기사블 푸}독할 수 없게 삭제 말소한 후에는 

위 각주간지를발행， 판매， 배포할수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 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 ， 000원씩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 

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펴신청인들은 별지 제 1목록 기재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 

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명한다. 

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 

행본을 받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 

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 

하여서는아니된다. 

4. 만약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을위반할경우에는피신청인플은신청인 

들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금 30.000.000원 

씩을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재판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 및 피 

신청인 손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가 발행하는 주식회사­

사이더월드(lNSIDE THE WORLD) 통권 제 113호0997.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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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권 제 114호(1997. 9. 3.자)를 각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 

는 아니된다. 위 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 

유를 풀고 신청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 

인 손  피신청인 염 은 『검대중 X 파일 제2탄 김대중은 6. 

25때 총살대상자로 체포됐다』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김대중 x-파 

얼 제3탄 나는 김대중을 3번 살려 주였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신청인들 

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 

름)에 대한 점유륜 폴고 신청얀이 위임하논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 1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각 취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금 100 ， 000 ， 000원씩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이자 1997. 12. 18.로 예정된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위 정당의 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과거 특히 선거 

를 앞두고 좌경인사， 용공인사， 친북인사， 사상이 의섬스런 사람이라는 등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이하 “피신청인 회λF’ 

라 한다)는 시사주간지 인사이더월드(INSIDE THE WORLD. 이하 “이 사건 주간 
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출판사이며， 피신청언 손 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주간지의 발행인이자 별지 제 1목록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 

라 한다)의 저자이고， 피신청인 엄 은 새세상출판사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저작 

물을 발행 · 인쇄 · 배포한 사렴-이다. 

나. 피신청인 손 는 1992. 5.경 제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자유당 

추천 대통령후보인 김영삼 대표위원의 사생활관련 기사(검영삼 대표에게  

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30세의 딸이 있으펴 그녀는 현재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는 

내용)를 이 사건 주간지에 게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구속된 전력이 었는 

사람으로서， 1996. 4. 11 ‘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하여 1996. 3 경부터 1996. 

5.까지 “검일성은 김대중을 믿었다” “김대중은 6.25전쟁 때 목포에서 체포됐었다” 

“김일성의 꿈은검대중을담한대통령 만드는것!" “김일성， 박정희 타도김대중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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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요구” “김대중은서울인가? 평양인가'?" 등위 피신청인이 1996. 3.경 16년간 

의 추적 끝에 발굴해 냈다는 이뜬바 『김대중 x-파일』의 내용 등을 기술한 기사를 이 

사건 주간지의 통권 제 78호부터 지'182호까지 게재하여 이를 발행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주간지는 다음파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샤’라 한다)를 피 

신청 언 손  또는 특별취재반 · 취재부명의로 각 게재하고 있다. 

(1) 통권 제 113호(1997. 8. 20.자)는 표지에서 “97 , 검대중 X 파일(D'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검정일， 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고 게재한 다음， 6면 차례 

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서는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 

는 제목하에 “북한은 YS정권과의 대화틀 기피하고 오로지 DJ만을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검정일 부자가 2대에 걸쳐 DJ의 당션을바란다는것은이들사이에 끊을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7면 차례란 및 제 22면부터 

26면까지에서 1197 , 김대중 x-파일@ 김대중 씨는 사상검증 받아야 한다!Jl는 제목하 

에 신청외 정 과의 대담 형식으로 “DJ는 과거 공산당 활동 국민에게 고백하고 용 

서룰 받으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떳떳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전향하지 않은 공산 

주의자로비난받는다" “ 박사는돌아가시면서 ‘김대중을조섬하라. 믿을수가 

없는인물이다’라고말하고낌대중의 친북한행동도우려했다”는취지의 기사를게재 

하였다. 

(2) 통권 제 114호(1997. 9. 3.자)는 표지에서 1197 , 김대중 x-파일@Jl라고 게재한 

다음，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서 "97 , 검대중 X 파일@ 김대중 씨 

공산당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Jl이라는 제목하에 “김대중은 해방직후 

5년간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목포시 경찰지서 습격사건， 남조선로동당 활동자금 제공 

혐의 등-으후 몇 차례 체포당하였고 6.25 때에는 총살 대상자로 분류， 체포됐으나 실 

무자들의 착오로 총살을 면하게 된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 

하였고， 본문 30면부더 31면까지에서는 『검대중 x-파일 제 1탄 색깐논쟁 정치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에 피신청인 손 의 저서 ‘검대중 x-파일’ 을 광고하면서 김일 

성은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 만들기에 애썼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1997. 8.25. 초판 1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은 디용과 같 

이 기재하고있다. 

(1) 표지에서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부제하에 김일성의 친필 서명 

과웃는모습이 담긴사진과신청인의 친필서명과검일성 사진쪽을바라보는모습이 

닫긴 사진을 나란히 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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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손 는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오는 12월에 치러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인 김대중의 사상적 볼투병성을 파헤침으~로써 유권자들에 

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책머리에 게재하였고， 본문 70면， 

71면에서는 “이번 12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x-파일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 

무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 언론인(피신청인 손 를 지칭함)은 다른 4건의 검대 

중 X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면 DJ는 여당후보뿐만 아니 

라 김대중 x-파일을 갖고 있는 언론과의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판이다”는 취지의 글 

을게재하였다. 

(3) 본문 제 1장에서 제5장까지에서는 IFDJ는 무슨 색칼일까'd]， IF김대중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 등의 제목하에 “김대중 총재가 6.25전쟁시 공산당원이였고， 딩-시 체 

포된 450명과 함께 미해군 함정에서 총살형이 되기 직전 미해군 정보부에 있던 검대 

중 씨의 같은 고향친구 낌 의 조언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6.25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6.25 때는 예비검 

속되어 총삼대상으로분류되었으나실무자의 착오후총살을면했다” “내가특히 놀란 

것은 1960년대에는 불순인물과 은밀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에 관한 기록이였 

다” “공산주의와 목숨을 결고 투쟁하는 우리 처지에서 공산주의와 한때나마 관계룹 

맺고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성장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 

통령으후 추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달을 게재하 

였다. 

(4)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서는 『김대중 x-파일 추적d] IF깅일성은 검대중을 가장 

믿었다d] IF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미국에 요구JJ IF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침략하지 않겠다』 등의 제목하에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별장에서 이루어진 캠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德馬)의원간의 

회담기록(이 회담기록을 피신청인 손 는 그가 16년간 추적하여 발굴하여 낸 “김 

대중 X 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및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위 회탐에 관한 보도내용 

을 기초로 한 대담 내용을 게재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일본의 국제적인 거물 정치인 

우수노미야에게 ‘김대중을 지지한다. 북한은 그를 믿고 있으며 큰 기대를 결고 있다’ 

고 은밀하게 말하고 김대중을 적극 지지해 주도록 당부함에 따라 우스노미야 씨는 20 

년 동안 철저하게 김대중 씨를 위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로써 광복 후 남로당에 

가입한 바 있는 김대중 씨가 전향하지 않은 채 정치가가 되었으며 정치가로 변신한 

후에도 최근까지 검대중 씨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용공시비가 일어나며 북한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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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김대중 씨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가 말썽이 된 데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검일성우스노미 01=-김대중 그들 3명의 깊은 3각 커넥션은 어 

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답은 검대중 씨가 내렬 차례이다”는 취 

지의글을게재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과거 경력 및 현재 제 1야당추천 대통령후보로서 

의 사회적 지위， 피신청인 손 의 이 사건 기사및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으로 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 

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 

로 신청언은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 

간지 부분및 이 사건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등의 금지를청구할권 

리를가진다-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 

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 

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 

청인 손충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사건 주간 

지를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언 엄 

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 및 정기간행물에 광 

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실， 이로 언한 대통령후보로서의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 

면， 신청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 

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나아가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검대중 x-파일 제2탄 ‘김대중은 6.25때 

총살 대상자로 체포됐다’ 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김대중 x-파일 제3탄 ‘나는 김대중 

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각 그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저작물은 단지 발행이 예고되고 있을 뿐 그 

저작의 내용도구체적으로밝혀지지 않은상태로서 위 두저작물이 신청인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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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위 두 저작물에 별지 제2목록 기 

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 발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 

을 따로 인용하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판단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 빛 이 사건 저작물은 그 목적이 공척 인물인 대통령 후 

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으로서， 그내용이 진실한것이므로이 사건 기사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볍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탈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볍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이 진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 

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신청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협}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볍익형량의 관점에서 봉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1)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 

변 김일성 별장에서 김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德馬) 의원간에 회담 

이 이루어졌고 위 회담 중에 당시 야권의 지도자이던 신청언에 관하여 일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소명되나， 위 자료를 토대로 나아가 김일성과 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다거나 현재 김정일이 신청언을 대통령으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2) 1980년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의 수사발표는 그 수사주체가 강압에 의하여 헌볍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한 국헌문란행위자로 판명된 점 (대법원 199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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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에 버추어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공산당 

활동을 열섬히 하였다거나 신청인은 아직짜지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 

이 진실이라는점을소명하기에 부족하며， (3) 그밖에 신청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취 

지로 진술하고 있는 간행물이나 단행본에 게재된 글을 피신청인들이 그대로 믿고 인 

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컨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 저작 동기와 경위， 저작자인 피신청인 손 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 개인의 경력， 저서， 연설， 회견， 

신청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 · 정책 등을 토대로 하여 대통령후보인 신청언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하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행척에 대 

한 일부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회담기록 등에 기 

초하여 신청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 

고할것이므로， 결국펴신청인들의 위 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대통령후보후서의 지위 및 앞으로 제 15대 대통령선거가 2개월 남짓 남은 

점， 지금까지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언 

손  피신청 인 염 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 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틀어갈 수 있는 개연성， 신 

청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언이 본안승소판결을 기다럼이 없이 즉 

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 사건 월간지의 판매 -배포 금지 

등을 구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지금까지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언 손 가 주요 선거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주 

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염  

이 검대중 x-파일 제2탄， 제 3탄을곧발간할것이라고예고하고있는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주문 제3항 기재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결정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개연성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 주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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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각 금 30 ， 000 ， 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현재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 금지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언에게 

피신청언 손충무， 피신청언 엄창용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 ， 000 ， 000원씩의 담보 

를제공할것올조건으로)， 나머지 신청은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피신청인 

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997. 10. 10.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오 석 준 

판사 서 경 환 

제1목록 

도서명: 김대중 x-파일 제 1탄 

(부제: 김일성의 김대중대통령 만들기) 

저 자:  

발행인: 엄  

발행처: 새세상출판사 

저12.목록 

1. 별지 제 1목록 기재 저작물을 광고하는 내용 

2. 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금도 

김정일이 김대중을지지하며 그의 대통령 당선을바라고있다는내용 

3.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검대중 사이에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 

4. 김대중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5. 김대중이 과거에 공산당(남로당) 활동을하였다는내용.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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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I뿌載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 

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是正勳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 

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 

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히여 명 

기하여야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틀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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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톨릎룰I 틀휠짜휠훌훌팀훌를톨-

*중재신청의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 

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 -

* 중재신청기간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 

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으로중재신청할수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온 후 6개월이 경 

과한때에는중재신청을할수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증재부에서 개 

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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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대리인메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 

사자를 대리뼈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등}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채불성립결정 
·중재부는직권으로당사자의 이익 기타모든사정을참작히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중재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 

정을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 

에 이의신청을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그중재결정은효력을상실합니다. 

* 추|하및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 

으로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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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 

청구를신청할수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 

도청구를신청할수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구성된 중재부는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 

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 

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관할구역 

• 증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말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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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 i뚫활l편 
법률 · 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선거법 중 

언론줍재위원회에 표딴 조항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Cî) 定購lκf物에 公表된 事實的 主服에 의하여 被좁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醫隨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騙효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醫隨가 있은 후 6月이 經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反論輸효請求書에는 被춤者 또는 그 땅里A의 暑名 · 採印과 往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輸효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 言論社가 反論후￡효揚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당里人과 反論報
進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 fi廠聞과 週 1며 이상 발행하는 定期fljfj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주1]1됨物에 , 그밖의 定期주!μ램꺼은 編輯

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해虎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

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이익을갖지 않는경우나듬뽑;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 

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l離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있다. 

@ 反5解R道는 事寶的 11東述과 01를 명백히 f專達하는데 펼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 

용을포함할수없다. 

@反옮報道의 내용은讀者投樞의 形式으로게재할수없으며， 反論추없흉文의 字數는異議 

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 國家 · 地方自治團體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我判節次에 관한 事實記
事의 경우에는第1項내지 第5項의 規5늄을適用하지 아니한다. 

@ 國家 · 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J-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追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를論件載委員會)Cî) 言論報道로 인한 紹爭을 빼我하고 定期째f物의 게재내용 
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픔論{며我委員會(이하 “f띠我委쉽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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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며我委員會는 40人 이상8IJA 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하며， 委員은學識과經驗및 德望;

이 있는 者 중에서 文ft觀J돼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의 2 이상은 法官의 資格。1

있는 者 중에서 法院:1'r표찌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 중 5分의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위촉한다. 

@){I며歲委員會는 委員長 1A과 副委員長 2A을 두되 ,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 때載委員會의 委員長 · 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瓚 및 選짧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學에 ↑렸볍 

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敎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때我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件載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良心에 따라 獨立하여 짧懶를 행하며， 짧騎上 어떠한 指
示도받지 아니한다. 

@ 때我委員會의 委員은 장1學펴짧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

費*볍f賞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11혐행節次등)CD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짧흩로 인한 反論報道請함題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 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給爭에 대히여 第1태深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에傑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뽑者와 言論祖랩 協議 不成立된 날 

부터 14 日)안에 書面으로 件載委員會에 f며我를 申請할 수 있다. 때我申請에 관하여는 第

16條 第잉頁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中載는 5A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件歲部에서 하되 . {1中我폼~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委員이어야한다. 

@{中擬~의 長은필요한경우당해 f뿌我事件의 대상定期꾸011物을발행하는言論社에 ↑뿌 

載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뼈載에 필요한 짧據調흉를 할 수 있다. 

GH며載는 申請接풍B로부터 14 日 이내에 히여야 하며 f며我部의 長은 지체없이 {中載期日

을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요구하여야한다. 출석을요구받는者는출석요구서에 기 
재된 바에 따라출석하여야한다. 

@ 第4頁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f中載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뼈我申請을 取下

한것으로보며， 言論社인被申請人이 2回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中款申請趣탑 

에 따라 反論報道또는 듬끄택없효를 이행하기로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淡 · 地變 기 

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越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件鋼놈果當事者間에 合議가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보 

는 경우 이외에는， 뺀載部는 職灌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

답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때我決定을 할 수 있고. {1며我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件我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용敵塵으로 件我
決定을 E 

여야한E 

C1H뺑넓 
」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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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짧가 購의 鍵에 의한 癡을 錢받은 날부터 7 日 이내에 觀議購
한경우에는그決숲은效力을상실한다. 

@{I며我委員會는 定期꾸Ijq챔꺼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A에게 

是正을 짧b告할 수 있다. 

@ ↑뿌載의 節次와 {며載홉~의 구성방법， 그 管輔， 事鏡處의 組織， 是正歡告의 방법과 節次，

f며載委員會委員의手當기타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0) 때我委員會의 {I뿌我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

에 봐蕭隨품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敵효請求의 訴는 第1總 第6項의 ↑며我不誠 

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8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
者는 反論후隨請求의 뺨}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設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

을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 第18條 第1r頁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我判은 被告의 홉通載힘j籍 所在i뺀} 地方法

院 合등P義홉~의 管廳로 한다 

@ 第1項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휩I넓짧의 {~適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E벼 

我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l總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휩탐公法 第697條 빛 第7051잃는 이를 適

用하지 아니한다. 

@ 反論歡휩좁求事件의 我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太法院f願q으로 정한다. 

第1廳으12(不服節次)0) 反論歡훤靜를 인용한 我判에 대뼈는 振訴하는 이외에 不

服을申請할수없다. 

@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理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벙되는경우에는反論후없흩請求를인용한載判을取消하여야한다 

@ 第깡頁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解&道義務흘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載

判의 내용을 騙흉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 ul 이 

행한 反5解&道와 取消戰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鎭害의 a音↑賞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어쫓(追後鐵훌請求權)0) 定期주!Jq'J物에 의뼈 犯罪購疑가 있다거나 머事上의 f홉置 

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升Ij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수있다. 

@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후&호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響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 追後후隨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짧에 規Æ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適靜

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據歡1 범위 안에서 때我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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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기간행물으l 동록 등쩨 관한 법률 시행령 l 

저1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틀)(1)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문회관굉부장관은중재위원회의위원이결원된때에는짧이내에그후임7.}를위꿇k펴야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채신청) 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뼈 중재를신청하고자하는7.}는 중재 

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때야 한다. 

제25조(중채부의 명칭 · 우|치 및 관할구역) 법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채관힐권등)(1)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 

회 위원장(이하 ‘뀌원장’이라한다)은중재사건을담당할관할중재부를지정하여야한다. 

@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쇼패하는 중재 

부에속한다. 

@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관할중재부를달리 지정할수 있다. 

저127조(중재절차)(1)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 

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중재부의 장은법 제 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중재대상표현물이나그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 

무처 직원으로 히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법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출석요구를받은당:Al-7.}는그대리인을출석하게할수있다. 

@ 법 제 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한때에는딩해 중재부늪신청인의 의견을들어 게재를요하는반론보도문또 

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 

언에게송부한다. 

@당사자가법 제 18조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한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 못하는경우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 

할수있다. 

@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 

고， 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시 중재기일을지정한다. 

@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중재에 관한세부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가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1) 법 제 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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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L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 

} ]효관하고정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법 제 18조제5항의 규정에 의승얘 합의가된 것으로보는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 

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중재부는법 제 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중재불성립결정을하는때 

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중재부는 법 제 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그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한다. 

저띠9조(시정권고)CD 볍 제 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륜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둔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 

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천 

원의 합의로의결한다. 

@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통보받은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시정권고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가정한다. 

제30조(사무처)CD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 

이 임병한다. 

@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염병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 각종채부에 사무처 직원을배치할수있다. 

@사무처 직원의 정원 · 보수기타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가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CD 중재위원회 사무총상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 

록을유지 · 관리하여야한다-

@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원회는 網부장 

i벼 ~q. 

@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헤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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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 · 관할 i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서11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1條@論報道請행하塵) CD 15Ý:送에 公表된 事협:的 主張에 의하여 被환흘 받은者(이히 
“被뽑者” 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좁面으로 反論

趣흉의 放送을 듬靜할 수 있다. 다만， 事醫腦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反j論報펴請求書에는 *勝者‘ 또는 그 4당里人의 뽕→名 • 探印과 件所를 기재하고， 

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후隨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放送局。l 反論報週請求플받은때에는지체없이 被害者또는代理人파反굶낼없휩의 내용 

등에 관하여 lhL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히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廳훨뿜k權의 행 

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 

는 경우 또는 힘業的인 }黃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 f，ZJí解&週는 事實的 P폈펜} 이를- 명백히 f專達하는 데 필요한 論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포함할수없다. 

@ 봐蕭隨文의 字數는 異5騙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週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건￡쏟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릎 발행시킬 수 있는 방볍으~로 하여야 한다. 

@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쩌장、l볕5次에 관한 事寶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채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國家 · 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뚫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沈￡에 의한 給爭의 f띠款와 그 節次어l 관한 사항과 反듭輪& 

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후&휩휩하찮어1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f!ji램꺼 

의 登錄 등어1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m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저1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방송에 의한분쟁의 중재와그절 

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저1128조와 제33조 규 

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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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反論報道請梅養)c!) 첸合有微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띔흘 받 
은 者(이하 ‘被펀컵”라한다)는 그事醫R道가 있음을 안날부터 l月 이내에 祝合有綠放
送局에 書面으로 마禮뼈의 h짜쏟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醫隨가 있은 후 6月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反;解~;흉請求검뜰에는 被판者 또는 그 ↑Çf里人의 폴홉:i， . 探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안 報造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輪隨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H*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理人과 反論
報道의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뽑者기- 마論報 

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휘隨의 청구내용 

이 명백히 사실에 반히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
送을거부할수있다. 

@ 따輪隨는 사실적 l演述과 이틀 병백히 f專達하는 데 펼요한 說明에 局l浪되고 違法한 
내용을포함할수없다. 

@ 反듭輪빠호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H示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弼R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

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혹 하여야 한다. 

@ 第11頁의 反論해‘道請求에 프로그램 챔짧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 

램 供給者도 第6:t혈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따輪隨義寶를 이행하여야 한다. 

@ 國家 t也方自治탤體 또는 公共[형1體의 公開會議와 j去院의 公|휩載쑤뼈침次에 관한 事휩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내지 第7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國家 · 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팩體의 꿇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댐j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듭좁求할 수 있다 

@ 詩合有線}jJ:送에 의한 紹爭의 f뿌我와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騙隨請求휩f牛의 審判

에 관한 사항 빛 追後報道請3함짧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fl}f람끼의 登錄등에 관한 法

律 第17條 내지 第때條의 規定t 을 準用한다. 

| 저1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세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 
j 의 중재와그협에 관한사항과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사항및 추후보도청구 

| 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 

j 조와제잃조의 규정을준용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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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의 3C放送의 選購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꽤하養)(D 選짧日 전 m터부터 選짧터 

까지 放쏘승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J父擊， 정책의 줍J펴r슐博 등으로 피해뜰 받은 {폈벼者(↑l췄벼 

者가되고자하는者를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는그放送이 있음을안때부터 48 

時間 이내에 放送社〔第7이深Cð잉쏟}黃告)第1f틴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5靜&退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 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11줬벼者나 그 ↑당里A 

과 反g輪隨의 내용 등에 관하여 |펴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1時間 이내에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I폈범者가 反論報道請j한整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 

는 경우나請求된 反論해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또는商業的인 I흉告만을 

目的으로하는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수 있다. 

@第zr펴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h짧社의 代表는 選짧1Jý:送합픔委員會 

에 지체없이 이를 回I){:)하고， 選學放送審議委쉴會는 回附받은 띠}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 · 決定하여야 한다-

@ 放送j去 第41條(J文論報道請求權)第껑펙 · 第4J행 내지 第7~頁의 規定은 第1，[휩의 &.論후없:bl 

請求에 이를準}권한다. 

第8條의 4(定期千Ij行物의 選靈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薦養)(D 選學H 전 m日부터 

選學日까지 定期주01램꺼의짧풍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숲에 의한 定期쩨f 

物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iliEIH듭博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춰i( {l갖補겸카 되고자 하 

는 者릎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후많월기-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댐] 이내에 定

期주iJ1T物J을 發行하는 者i(이하 “言論}TIt’ 라 한다)에게 등할面으로 k論報進文의 게재를 請求

할수있다. 

@듭論社의 代表는 第rr頁의 fι5짧후;!t:tl請求뜰 받은 때에는 48時댐] 이내에 {I줬머겹나 그 代

理人과 봐蕭隨의 내용 · 크기 등에 관하여 協뚫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

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揚載하여야 하되 , 다음 發行號가 選짧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LJ-해 탑;命社의 부담으로 日 +1廠聞에 이를 揚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

補者가 反論후많효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듭輪& 

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힘業的인 廣告만윤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第짧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討쩨士의 lt表는 定期+1)1램끼의登錄등에관 

한法律 第17條(言論f뿌我委쉴會)의 規定에 의한 줍論f며我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 

고， 言論f뿌我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f많 이내에 이를 審議 , i:k:5표하여야 한다. 

@E~딴=I}ÎT物의登錄등에관한i擺 第16條(反鋼隨請求權)第211펴 · 第4I頁 내지 第{頻의 

規定은 第1J원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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